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및 정책

• 총 13개의 입법안 패키지 중 CBAM 신규 제정과 EU-

ETS 개정안 포함

CBAM 
도입

EU역내 수입제품이 EU-ETS 대상의 동일
제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 부과

ETS
신설·강화

① 해운업, 건물 및 도로·운송 부문 포함
② 무상할당 점진적 폐지 등

일정 요약 주요 내용

‘19.12
“European Green 

Deal” 발표

• 2050년까지 탄소중립
• 경 제 의 지 속 가 능 성

확보를 위한 정책전환

‘21.07 “Fir for 55” 발표
`3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배출 55% 감축

‘23.05 CBAM 규정 발효
(EU) 2023/956

CBAM 적용범위,
역할·의무·권리 정의

‘23.08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확정

의무 이행 세부 내용
확정

‘23.10 
~

‘25.12.
31

CBAM 전환기간
시작

‘23년 4분기에 대한 1차
보고서 제출(~’24.1.31)

• (현황) EU-ETS 탄소누출 방지 위해 일부 무상할당 中

▶ 유럽 그린 딜 달성 불가능

▶ 탄소 누출 위험 ↑

▶ 유럽 그린 딜 달성 가능

▶ 탄소 누출 위험 ↓



• 무상할당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CBAM 인증서 구매량 ↑



• 한 국가/연합에서의 기후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때문에

기업들이 온실가스 관련 규제 또는 조치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

• (예시) EU의 경우, 2005년부터 EU-ETS를 도입하여 EU 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함. 이로 인해 EU 역 내

기업은 인건비, 자재비용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배출권 구매,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EU 역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이에 EU 역 내 기업이 타 국가로 이전하게 됨

•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원 단 위 가 높 은 수 입 제 품 의

사용/구매 증가하는 것

• (예시) EU 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낮은 EU 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타 국가에서 생산된 저렴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높은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말함



무역관세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EU-ETS 대상의 동일 제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

※ EU 집행위는 전환기간('23.10.1~'25.12.31) 중 탄소누출 위험이 큰
석유화학, 정제산업, 플라스틱 등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U 역외국이 부담하는 탄소가격 : EU 역외 탄소가격만 부담 (예시)€20

EU 역외국이 부담하는 탄소가격 : CBAM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여, EU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 부담
(예시)€100 







'23.12.31 기준 €83.86/tCO2

'23.12.31 기준 €6.35/tCO2

약 13배 차이 ※K-ETS 가격이 높을수록 기지불 탄소가격 ↑

※K-ETS 와 EU-ETS 가 격 격 차
작을수록 인증서 차감량 ↑









구분 내용

사업장 정보
• 사업자 이름 및 연락처, 사업장 이름 및 연락처, 사업장

고유 식별자, UN/LOCODE, 주소 등

생산공정 및
생산경로

•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 Ⅱ의 표 1 참고

상품별 정보
• 상품 별 고유 직접/간접 내재배출량 , 데이터의

모니터링 방법, 배출계수 및 정보 출처, 전력 배출계수,
기본값의 사용 이유, 기지불 탄소가격 등

• 수출 업체가 EU의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 생산 공정 및 생산경로, 상품별

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를 말함



구분
전환기간

(‘23.10.1~‘25.12.31)
확정기간
(‘26.1.1~)

주체
보고 신고인

(Reporting declarant)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3조

CBAM 신고인
(CBAM declarant)

※CBAM 규정 제5조

서류
CBAM 보고서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8조
CBAM 신고서

※CBAM 규정 제6조

시스템
CBAM 전환 등록부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10조
CBAM 등록부

※CBAM 규정 제14조

※ 신고자 승인 관련 이행규정은 2024년 3분기 중 발표 예정

구분 내용 규정

신청
• (주체) 회원국 소재 수입업자 or 세관대리인
• (방식) CBAM 등록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제5조

협의
• (주체) 신청인 소재 NCA, 그 외 NCAs, EU 집행위
• (검토기간) 근무일 기준 15일

제17조

승인
• (주체) 신청인 소재 NCA
※ 승인시 CBAM 신고인은 모든 NCAs에서 인정

제17조

계정
• (주체) EU 집행위원회
• 승인된CBAM 신고인에게고유한CBAM 계정번호배정

제16조

구분 내용

(a)
•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신청자 주소가 회원국 소재지가 아닐 경우, 세관대리인이 신청

(b)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 사업자 등록 식별번호

(c) • EU에서 수행되는 주요 경제활동

(d)
• 신청자가 국세 채무에 대한 미납상환명령 (outstanding recovery

order)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명서로서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세무당국이 발급한 것

(e)

• 신청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신 청 연 도 이 전 5 년 동 안 관 세 법 , 조 세 규 칙 또 는
시장남용규칙(market abuse rules)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명예선언서(declaration of honor)

(f)

• 신고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관할당국이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

손익계정 및 해당 계정이 폐쇄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g)
• 신청서가 제출된 연도(calendar year) 및 그 익년에 상품 유형별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금전적 가치 및 물량 추정치

(h) •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 CBAM 규정 및 이행규정의 심각 또는 반복적 위반 여부를 평가함



구분 내용

(a) •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 CBAM 계정번호

(d)
•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대한 CBAM 인증서의 식별번호,

판매가격, 판매일, 제출일, 환매 또는 취소 정보

•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사업장의

상세 데이터를 승인된 CBAM 신고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결과값만을 제공 ▶ 중요 데이터 보안 가능

구분 내용 규정

1 • CBAM 신고인 승인 신청 제5조

2 • CBAM 계정 배정 제16조

3 • CBAM 신고서 제출 제6조

4
• CBAM 인증서 제출
※ CBAM 인증서 구매 및 환매는 “공통 중앙 플랫폼”활용

제22조

5
•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획득 : 등록된 사업자가

검증을 받아 제출한 제품별 내재배출량 등
제10조

6
• EU 집행위원회의 사실 통지 : CBAM 신고서 정보 부족,

CBAM 인증서 수량 부족, CBAM 인증서 취소 등
제19조

구분 내용

신청

• (주체)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
• (방식) CBAM 등록부를 통해 “등록요청서” 제출
• (등록요청서 내용) ➊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➋ 각 사업장의 위치(완전한 주소 및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경도와 위도로 표시된 좌표 포함), ➌ 사업장의
주요 경제활동

의무
사항

• 생산되는 제품 유형별 “내재배출량”
• “내재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 관련 기록의 보관(4년간)

등록
통지

• (주체) EU 집행위
• (통지내용) CBAM 등록부상의 등록 사실을 통지
• (등록 유효기간)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

변경
통지

• (주체)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
• 등 록 정 보 의 변 경 사 항 이 발 생 하 는 경 우 에 해 당

변경사항을 EU 집행위에 지체없이 통지 ▶ EU 집행위는
CBAM 등록부 상 해당 정보 갱신함



대상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수출국의 데이터 수집이 목적 보고서 제출 의무만 가짐

2023-10-01 2024-01-31 2024-04-30 2024-07-31 2024-10-31 2025-01-31 2025-4-30 2025-07-31 2025-10-31 2026-01-01 2026-01-31

온실가스 배출의 측정(Measuring) 및 보고(Reporting) ▶ CBAM 보고서 제출, CBAM 보고서 시정

수입상품 CN코드 및 수량, 원산지 국가, 생산공정 및 내재배출량, 기지불 탄소 가격 등

“승인된 보고 신고인”만 접근가능한 CBAM 전환 등록부(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제출

① EU 방법 ② non EU 방법 ③ 기본값 사용방법 ④ 추정값 사용 방법



CBAM 보고서차수및 기간
보고기간

(분기기준)
CBAM 보고서
제출기간

자사시설군데이터 타사시설군데이터
(전구물질의 고유내재

배출량 , 전력 등 타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시설군의배출량, 
생산량

(역년기준)

EU 역내수입량
(분기기준)

1 23년 4분기 보고서 ‘23.10~‘23.12 ~‘24.1.31 23년 데이터 23년 4분기

가능한 최신 데이터 사용

2 24년 1분기 보고서 ‘24.1. ~ ‘24.3. ~‘24.4.31 23년 데이터 24년 1분기

3 24년 2분기 보고서 ‘24.4. ~ ‘24.6. ~‘24.7.31 23년 데이터 24년 2분기

4 24년 3분기 보고서 ‘24.7. ~‘24.9. ~‘24.10.31 23년 데이터 24년 3분기

5 24년 4분기 보고서 ‘24.10. ~ ‘24.12. ~‘25.1.31 24년 데이터 24년 4분기

6 25년 1분기 보고서 ‘25.1. ~ ‘25.3. ~‘25.4.31 24년 데이터 25년 1분기

7 25년 2분기 보고서 ‘25.4. ~‘25.6. ~‘25.7.31 24년 데이터 25년 2분기

8 25년 3분기 보고서 ‘25.7. ~ ‘25.9. ~‘25.10.31 24년 데이터 25년 3분기

9 25년 4분기 보고서 ‘25.10. ~ ‘25.12. ~‘26.1.31 25년 데이터 25년 4분기

※ CBAM 배출량 보고기간인 12개월의 설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역년(1/1~12/31)이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연도를

특정 월로 고정하여 관리 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간의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

(예) A기업 7월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시작 시 7/1~6/30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속서Ⅰ의 각 정보에 대한 CBAM 보고서 분기별 제출 필요

• 사용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론 정보 및 설명 제공

구분 항목

일반정보

• 총 수입된 상품량

• 보고신고인 (식별번호/이름/역할/소재국가 등)

• 세관 대리인 (식별번호/이름/소재국가 등)

• 관할당국

• 상품코드(HS 6단위 코드/CN 코드)

전문정보

• 수입품의 총 배출량

• 증빙서류(상품 관련)수입상품의 배출량

• CBAM 상품 배출량

• 직접 내재배출량

• 생산방법 & 적격 매개변수(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 기지불한 탄소가격, 기지불한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불확실한

정보

• 보고서 확인 (확인데이터 사용, 서명인 등)

•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선택 정보

• 상품 관련 특이사항

• 매개변수 추가정보

• 기지불한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 그 외 첨부파일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혹은 온실가스 배출 효율



CBAM과 관련된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단계



알루미늄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을 결정

해당상품의 CN코드를기준으로배출량을결정



부문
CN 코드

(CN code)
품목 (Goods)

품목군
(Aggregated Goods Category)

온실가스 종류
(Greenhouse gas)

시멘트

2507 00 80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CO₂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시멘트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전기 2716 00 00 전기 에너지 전기 CO₂

비료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질산

CO₂, N₂O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철강

2601 12 00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CO₂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선철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조강

알루
미늄

7601 알루미늄의 괴 알루미늄괴

CO₂, PFC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 제품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화학
물질

2804 10 00 수소 수소 CO₂



용어 정의 예시

사업장 사업이 수행되는 지리적 장소 123-45번지

시설군
(Installation)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배출원)의 집합

※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배출시설(건물 등) 제외

일관제철공정
(소결, 고로 등)

생산공정
(Production 

process)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물리적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배출시설과 물질 및
에너지의 투입, 산출 흐름, 그리고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정짓는 가정의 시스템 경계
※ 1개의 생산공정은 일반적으로 1개의 품목군과

매칭

조강 생산공정

생산 경로
(Production 

route)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술 옵션을 말함

※ 품목군 내 품목(CN코드)의 생산공정을
생산경로

‘조강’
품목군의
품목별

생산공정

배출원
(Emission 
source)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되는 설비
단일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의미함.

온실가스 배출 유량, 농도, 압력 등을 분석하여
배출량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보일러, 로(爐), 
반응기(reactor)

소스 스트림
(Source stream)

시설군 내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물질의 흐름

※ 연료, 공정투입물, 공정산출물을 모두 포함
LNG, 경유

사무동

: CBAM에서 고려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포함한 경계

소각시설 이송차량 후생시설

…

CBAM에서 고려하는 온실가스 배출활동 수행하는 경계 100tCO2e

배출원 배출원 배출원

CBAM 보고 의무 존재 90tCO2e

배출원 배출원 배출원

보고의무없으나,시설군배출량의완전성을위해포함권장10tCO2e



• 시설군 내에 여러 제품 생산공정이

존 재 할 경 우 , CN 코드 를 기 준 으 로

유사한 품 목끼리 묶은 품목군 * 을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보는 것
* 품목군 : 유사한 품목을 묶은 그룹으로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

경계의 기준이 됨

• (예시)서로 다른 CN코드를 가진 상품을

생산하는 가상의 시설군에서 품목a와

품목b는 하나의 동일한 품목군1로 분류,

품 목 군 이 다 른 품 목 c 를 별 도 의

생산공정으로 구분하여 총 2가지의

생산공정을 정의함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을 결정하는 단계



• 내재배출량 산정방법은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4~5조에 제시





• 계산기반 방법과 측정기반 방법 2가지로 분류됨

• (참고) 탈황, 탈질, 플레어링 등 연도가스 처리 장치의 경우 연소시설 부대시설의 배출량을 따름

• (참고) 알루미늄 1차 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PFC는 측정 기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본 절 4.2. 과불화탄소(PFC)

배출량을 따름

• (참고)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하는 시설군에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계수는 시멘트 클링커 생산시설의 분진에 따른

공정배출을 따름

• (참고) 질산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는 측정기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산화계수는 일반적으로 실험 분석값을 사용하나, 모니터링 간소화를 위하여 보수적으로 1을 적용가능

• 연료 배출계수는 기본값 또는 직접 모니터링한 값을 사용할 수 있음

• 배출계수를 연료의 탄소함량 및 순발열량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 변환계수는 3.664를 적용



• 연료의 활동자료를 열량(TJ)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대신 연료소비량(t 또는 ㎥)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즉, 다음 식과 같이

순 발열량 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이 발열량 단위의 활동자료보다 더 정확하다고 간주되어야 함

• 연료 소비량 기반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생산공정의 에너지효율을 일관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발열량을

별도로 보고할 것이 권고함



• 물질의 활동자료는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방법 A) 공정에서 산출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B)할 수 있음

• 탄산염을 제외한 모든 CO₂ 공정배출은 투입물 기준 방법(방법 A)을 사용

• 방법 B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임

• 혼합 물질에 바이오매스 함량이 있을 경우, 바이오매스에 대한 CO₂ 배출량을 0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물질수집법은 투입 물질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공정이 있는 시설군(예. 일관제철소)의 직접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

• 표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물질이라도 연료로 활용되는 양과 공정 투입물로 활용되는 양을 구분하여 각각

모니터링 해야하나, 물질수지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생산공정의 시스템경계를 기준으로 물질의 흐름을 통해 탄소의

유출입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

• 표준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해서는 CO₂ 배출량을 0으로 간주할 수 있음



• N₂O 배출량은 반드시 측정 기반 방법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CO₂ 배출량은 계산 기반 방법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경우만 측정 기반 방법을 사용

• 측정 기반 방법으로 CO₂ 배출량을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배출원 및 소스스트림에 대해 계산 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온실가스별 연간 배출량과 비교하여 확증

•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몰비(3.664)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모두 CO₂배출량으로 환산

• 보고기간 총 배출량은 시간당 온실가스 농도와 연도가스 유량 측정값을 곱하여 산정

• 시설군 내 배출원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배출원별로 측정한 배출량을 합산

• 가능한 모든 측정지점 값의 평균으로 시간당 평균값을 계산하며, 측정은 후속 공정 이전 지점에서 이루어져야함

• 추가적인 모니터링 비용을 들이지 않고, 1시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값을 사용

• 측정 데이터의 불확도 기준은 계산 기반 방법의 활동자료 결정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불확도 기간 동안 최소

불확도 수준은 7.5%여야 하며, 배출규모가 미미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불확도 수준 10%가 허용될 수 있음. 보고 기간

동안 100,000tCO2e 이상의 화석연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에 대해서는 최소 2,5%의 불확도 수준이 권장







• (참고) 시설군의 배출량을 각 생산공정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시설군 수준의 배출량을 결정하는 단계에 비해 투입물, 산출물,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매개변수가 요구됨. 생산공정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① 각 생산공정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조계량기가 부족한 경우 ② 개별 배출시설(예. 보일러,

킬른 등)이 두 개 이상의 생산공정에 기여하는 경우 ③ 하나의 생산공정에서 서로 다른 품목군이 동시 생산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시설군의 배출량을 생산공정에 할당하는 것이 중요함



𝐴𝑡𝑡𝑟𝐸𝑚𝐷𝑖𝑟

= 𝐷𝑖𝑟𝐸𝑚 + 𝐸𝑚𝐻,𝑖𝑚𝑝 − 𝐸𝑚𝐻,𝑒𝑥𝑝 +𝑊𝐺𝑐𝑜𝑟𝑟,𝑖𝑚𝑝

−𝑊𝐺𝑐𝑜𝑟𝑟,𝑒𝑥𝑝 − 𝐸𝑚𝑒𝑙,𝑝𝑟𝑜𝑑

• 최종적으로 생산공정의 직접기여배출량은 생산공정의 연료연소, 공정반응 등으로 인한 직접배출량과 열 이동, 폐가스 이동,

전력 생산량을 각각 차감한 순 배출량으로 계산



• 간접기여배출량은 전력소비에 따른 배출량이며, 시설군 간접배출량 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

• 전력을 생산공정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생산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전력소비에 따른 배출은 모두 간접 기여배출량으로 산정



• 수입 제품에 내재된 총 배출량(tCO₂e)을 의미하며, 제품 고유내재배출량에 제품생산량을 곱하여 계산함
• 직접내재배출량은 제품 직접고유내재배출량에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간접내재배출량은 제품

간접고유내재배출량에 제품생산량을 곱하여 산정함
• EU집행위가 제공하는 Excel 기반 보고 템플릿에서 직접내재배출량은 EmbEm (direct), 간접배출량은

EmbEm (indirect), 직접과 간접을 합한 총 내재배출량은 EmbEm (total)로 표기됨

• 제품 생산 단계에서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제품 1톤당 tCO₂e
배출량으로 표기함.

• 내재배출량이 0이 아닌 단순 또는 복합 재화를 의미하며, 복합 재화의 내재배출량 계산을 위한
시스템 경계내에 있는 것

• 가공을 거친 원료가 무조건 전구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며, CBAM에서 규정한 물질만 전구물질에 해당
• 전구물질은 CBAM 대상 제품중 하나로 생산과정에서 연료, 원료, 전력 등 사용에 따라 직접 및

간접배출이 발생



내재배출량이 “0”여부로 구분



• 활동수준은 생산공정 시스템경계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양을 의미하며, 판매가능하거나 타 생산공정에서 전구물질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양만 활동수준으로 고려

• 활동수준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는 정의된 생산공정의 시스템 경계를 벗어나는 최종제품의 수량만을

활동수준으로 계산







구분 원문명 적용 및 활용 기간 주요 내용 날짜

(법 성격) 
CBAM 규정

CBAM regul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

CBAM 
전체기간(전환+확정)

• CBAM 전체기간의 적용 범위, 역할, 규칙
등을 설정

‘23.5.17

(시행령 성격)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transitional phase

CBAM 전환기간
• CBAM 전환기간의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
‘23.8.17

구분 원문명 적용 및 활용 기간 주요 내용 날짜

EU 역내 수입업체용
가이던스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mporters of goods 

into the EU

CBAM 전환기간

• EU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설명

‘23.12.22

EU 역외 수출업체용
가이던스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 EU 외 부 에 서 CBAM 대 상 품 목 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설명

‘23.12.22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Final Draft

• EU 역외 수출업자-역내 수입업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엑셀 형식의 양식

‘23.11.8

전환기간 기본값 Default values transitional period
• CBAM 이 적 용 되 는 수 입 상 품 ( 전 기

제외)에 포함된 배출량 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값

’23.12.22

CBAM Q&A
Questions and Answer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전체기간(전환+확정
• CBAM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음이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
‘24.1.23



a. 목차
b. 지침및조건
c. 코드목록
A. InstData – 일반정보,생산공정, 구매한 전구물질
1.  보고기간
2. 시설군
3. 보고서검증기관 -검증가능할 경우 검증실시, 전환기간중 검증요구 X
4. 품목군분류 및관련생산공정
5. 구매전구물질

B. EmInst – 배출원단위및 설비군
1. 배출원흐름(PFC 배출제외)
2. PFC 배출
3. 배출원(측정기반접근)

C. Emissions & Energy – 설비군 GHG 배출 및에너지소비
1. 연료수지
2. 온실가스배출 수지및데이터 품질정보

D. Processes – SEE(고유내재배출량) 계산을 위한생산단위 및
귀속된배출량

1. 고유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데이터 입력
E. PurchPrec – SEE(고유내재배출량) 계산을위한 구매전구물질
1. 고유내재배출량 결정을 위한데이터 입력

F. Tools – 보고장려 : 열병합 발전관련도구, 탄소가격 계산도구
G. 추가지침 – 본 신고서에있는특정 부문에대한추가 지침
1. 일반지침
2. 배출원흐름및 배출원
3. 생산공정에대한배출량귀속분
4. 제품요약

Summary of production processes
Summary of products
Communication with reporting declarants



CBAM 신고서사용을위한가이드및조건

검정색굵은글자 요구되는입력내용설명

작은이탤릭체 추가적인설명제공

노랑 내재배출량계산및기타필수정보관련필수입력항목

연노랑 선택입력사항

연녹색 자동계산결과, 빨간색글자는오류메시지-수정불가

n.a 다른항목입력이음영처리항목입력과관련없음.

연회색 탐색및하이퍼링크

일부시트(예: D,E) 추가적용기준

데이터입력필요없음

빨간색 데이터누락또는입력오류

초록색 데이터입력필요및적절히입력되었음.



신고자일반정보,  생산공정및구매전구물질

입력및계산, 필요항목

필수입력

자동산출

선택입력

시설군명, 주소(우편번호), 국가, 행정단위(시군구), 
UNLOCODE, 주요배출원위도및경도, 품목군분류

보고서검증기관관련사항(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검증담
당자이름과주소), 검증기관인정정보(국가인정기관명, 등
록번호)

품목생산경로

Purchased Precursors ( 구매된전구물질)

세부적 전구물질에대한 정의(매우중요)

Verifier ofthe Report (검증기관정보)

검증기관에 대한정보기술–전환기간에는비포함 가능

About the Installation (사업자정보)

사업자에 대한정확한정보기술

Reporting Period (보고기간)

보고기간에 대한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명확히서술

Aggregated Goods.. ( 통합제품카타고리및생산공정)

제품카테고리의 선택과 Route의정의필요(매우중요)



배출원단위및설비군

입력및계산, 필요항목

필수입력

자동계산

선택입력

(배출원흐름) 배출방법, 배출원이름, 활동데이터, 활동데
이터단위, 순연소값(NCV), 순연소값단위,  산화계수, 산화
계수단위, 전환계수, 전환계수단위, 바이오매스량

CF4 배출량(톤), C2F6배출량(톤), CF4 배출량(CO2톤), 
C2F6배출량(CO2톤),  이산화탄소량(화석연료, 바이
오)(톤), GHG 연간배출량, 온난화지수

에너지량(화석연료, 바이오)(TJ)

(PFC배출량)전극유형, 활동데이터, 빈도, 지속성, 사불화
탄소배출계수기울기(SEF(CF4)), 양극효과과전압(AEO), 
평균효율성(CE), 과전압계수(OVC) C2F6가중분수, 

(배출원) 배출원명, GHG 종류, 바이오매스파편, 활동시간, 
연도가스평균치, 시간당GHG집중도평균치

PFC Emission (PFC배출량)

미배출시미작성가능

SourceStream (배출흐름)

· 순발열량의단위는 GJ/t으로 고정되어있기에 해당단위 주의필요

Measurement-Based Approach  (측정기반산정)

가스별 측정값에 대한세부적 정부기입

· 연료연소, 공정배출, 매스발란스를 선택하여세부사항을 모두작성

·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율 등관련 계수적용

· 바이오매스사용량 적용시 해당기준 명확히고려하여 작성필요



GHG 배출량및에너지소비배출원단위및설비군

입력및계산, 필요항목

필수입력

자동계산

선택입력

GHG 배출수지및데이터품질정보부문
(총간접배출량, 측정수단, 측정수단, 배출계수에대한국가
기준계수, 내부감사)

총연료투입량, (비)CBAM 상품생산에필요한연료사용
량, 전기생산에투입된연료생산량,  이산화탄소총배출량, 
바이오매스총배출량,질소총배룰량, 과불화탄소총배출량,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총배출량, 과불화탄소제외한배
출량, 총과불화탄소배출량

매뉴얼상의초기값(Manual entry)

Information on 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을 위한방법의 선택

GHG Emission Balance (온실가스별배출량)

FuelBalance (  연료소비량기반배출량산정)

B시트로부터 데이터자동연동

General information on data quality:

데이터품질관리의 적용 기준선택 (검증과정에 중요한 부분)

· B시트로부터 자동산정되어 값입력(수정불가)

· 전력사용에따른 간접배출량에대해서총량으로 직접입력필요

※ 전력배출량산정을위한별도의시트등반드시필요

Justification for use of default values (if relevant):

상기의 기준을적용한 사유에 대한선택



SEE(고유내재배출량) 계산을위한생산단위및귀속된 배출량

입력및계산, 필요항목

필수입력

자동계산

선택입력

(생산공정)제품생산량, 설비내에서Non-CBAM제품
생산에소비된자원량

전체생산단위, 생산경로

매뉴얼상의초기값(Manual entry)

(귀속된배출량계산) 측정가능한열량, 폐기물매립가스,
직접귀속된배출량, 전기소비로부터발생하는간접배출량
(전기소비량, 전기배출계수, 배출계수원),
생산공정으로부터수출된전기(수출량, 전기배출계수)

Production Process (제품생산공정)

· Source of the emission factor 적용 기준명확하게제시

· 사용량, 실제 제품사용량 등의정보입력
(생산량이더클경우에러발생)

Calculation of the attributed emissions

· 해당항목선택시관련 입력창활성화

Production Process 2

프로세스가 다수일경우 활성화

· 제품명과생산공정의Check

· 열, 폐가스, 간접배출에대한세부적 정보입력



SEE(고유내재배출량) 계산을구매전구물질

입력및계산, 필요항목

필수입력

자동계산

선택입력

(구매전구물질)  설비내생산공정에소비된자원량

총구매단위, 생산경로, 설비내생산공정에소비된자원단위,
Non-CBAM제품을위하여 소비된 자원단위

총구매량, Non-CBAM제품을위하여 소비된 자원량

(고유내재배출량) 직접배출량단위및배출원, 간접배출량
단위및배출원, 초기값사용에대한정당한사유(관련있을
경우)

Total purchased levels (총구매된전구물질량)

Purchased Precursor (  구입한전구물질)

앞의시트로부터 자동연동 되어기본 항목설정

Purchased Precursor

앞의시트에서정의된전구물질별 세부내용 입력필요

· 총구매한전구물질의양을 수기로입력

· 구매처의값을 적용시 값과 제공처를 명시해야하며 검증과정에핵심

※ 전환기간동안기본값사용가능–사업장별값적용가능

· 총량보다소비된 전구물질양이 더클경우 에러발생



보고장려를위한도구(열병합발전관련도구, 탄소가격계산도구)

입력및계산, 필요항목

자동계산

선택입력

총온실가스배출량, 열생산량, 전기생산량,  열배출로귀속
가능한배출량, 열배출계수, 전기로귀속가능한배출량, 전기
배출계수, 열배출계수, 열생산에필요한연료투입량, 전기
생산에필요한연료투입량

(투입과산출) (열병합발전에대한)연료량, 열배출량, 전기
생산량(MWh, TJ))

(GHG배출량) (열병합발전에대한)연료투입으로부터발생
하는배출량, 연소가스제거로부터발생하는배출량,

(효율성) 열생산효율성, 전기생산효율성

CHP ( 열병합발전)

· 열병합발전이2개이상일 경우 각각을작성

· 열병합발전소가공정에포함될 경우반드시 포함

· 전력과열의효율값 고정



Step

⑤

Step

③

Step

②

Step

①

Step

④

작성결과에대한검토

CBAM보고대상상품여부확인

EU 보고대상대상제품별전구물질 (원료물질)확인

내부산정툴마련

배출량데이터통지서작성

· 산정툴 및작성값에대한전문가검토
· 향후전환기간이후3자검증반드시필요

· CBAM 규정부속서 1의CN 코드확인필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헬프데스크를 통해서대상여부체크반드시필요

· 복합상품의 경우 전구체의내재배출량 파악필요
· CBAM 품목군별 전구물질이기본값으로설정, 관련 전구물질이연두색칸에자동으로입력
· 고유내재배출량관련기본값적용가능

· 입력값에대한내부 Sheet 개발팔요, 데이터관리필요–템플릿은산정된 총량을적용
· 전력사용에따른 배출량 등배출총량값으로입력필요

· 내부산정툴을 기반으로템플릿 작성
· 산정값에대한내부검토필요


